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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경주 부윤의 재임기간과 교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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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조선시대 수령들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여 각종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는 등 지방 통치의 핵

심적인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수령들의 임기

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수령들은 지

역 상황의 변화나 정치적인, 혹은 개인적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

우도 있었겠으나, 그보다 훨씬 다양한 이유로 수령은 임기를 다하지 못하였

다.1) 이러한 현상은 특정 시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수령의 재임기간이 19세기에 와서 이전 시기에 

비해 더 길어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2)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1) 具玩會, ｢先生案을 통해 본 朝鮮後期의 守令｣, �경북사학� 4, 1982 ; 具玩會, ｢世宗朝

의 守令六期法｣, �경북사학� 11, 1988 ; 李源鈞, �朝鮮時代 地方官의 交遞에 관한 硏

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李東熙, ｢19世紀 前半 守令의 任用實態｣, �전

북사학� 11･12, 1989 ; 李東熙, ｢朝鮮時代 全羅道 扶安縣監의 任用實態｣, �전라문화

논총� 6, 1993 ; 李成妊, ｢조선시대 仁川府使의 임용실태｣, �박물관지� 4, 2002 ; 이성

임, ｢조선시대 富平府使의 재임실태｣, �인천학연구� 2(1), 2003 ; 김양수･김양식, ｢조

선후기 忠淸監司와 淸州守令의 출신성분과 재임실태｣, �한국사연구� 125, 2004 ; 宋

鍾復. ｢昌寧 縣監의 交遞와 在任에 關한 一考察｣�문명연지� 17, 2006 ; 김의환, ｢조

선시대 丹陽郡守의 前歷과 在任 實態 - �丹陽郡先生案�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

문화� 14(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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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수령들의 재임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하

지만 여전히 새로운 문제의식과 더불어 더 많은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수

령들의 출사로와 재임실태는 상관성이 있는가? 難治之邑의 수령들의 재임실

태는 다른 군현에 비해 의미 있는 특성이 드러나는가? 19세기에 와서 善治 

수령이 늘어나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

명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조선시대 

대표적인 난치지읍이었던 경주부의 수령의 재임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경주부가 다스리기 힘든 난치지역으로 불렸던 이유는 관할 경내가 너무 

넓고, 물산이 많아 통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3)

경주는 기존에 살펴 본 다른 군현과 비교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수령 가운데 가장 높은 품계인 종2품의 부윤이 부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것, 둘째 난치지읍으로 유명했다는 것, 셋째 대부분의 다른 지역 수령선생안

과 달리 조선전기부터 재임기간과 교체 사유가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는 특징

이 있다. 

경주의 수령인 경주 부윤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가 있다. 이수건은 

본 글에서 주자료로 활용하는 �부윤선생안�을 이용하여 경주 부윤의 재임기

간과 교체 사유를 개략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그의 분석을 통해서는 경

주 부윤의 시기에 따른 재임기간과 교체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 그는 시기

를 세분하지 않고 단순히 조선전기(1392~1592)와 조선후기(1593~1863)로 

나누어 두 시기 수령의 재임기간을 분석하였고, 교체사유는 전･후기로도 시

기를 구분하지 않고, 만기･징계･사임･사망 등의 인원수만 기록하였다.4) 이

외에도 조철제는 경주 부윤의 평균 임기와 품계를 정리하였으며,5) �경주시

2) 권기중, ｢조선시대 전라도 수령의 품계와 재임기간 - 전북 25개 군현을 대상으로｣, �태

동고전연구� 41, 2018 ; 권기중, ｢조선시대 전라도 수령의 출신성분과 재임실태 –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94, 2020.

3) �承政院日記� 현종 10년 1월 6일, “許積曰 人君用人 惟在於棄其短而用其長 易此則敗

矣 臣請因此而白之 慶州爲邑物衆地大 且多弊瘼 素稱難治” ; �承政院日記� 숙종 6년 

12월 22일, “慶州爲邑 物衆地大 素號難治 苟非其人 莫可彈壓” ; �承政院日記� 숙종 9

년 6월 29일, “院啓 金重夏事 金煥事 措語竝見上  新啓 慶州 乃嶺南一都會 而府尹 亦

二品階秩 非尋常州牧之比也 日者 罷格擇差 雖爲一時蘇殘之地 而本非蔭路常窠 苟非地

望特優 履歷素積者 其不可輕授也 明矣.“ 

4) 李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민음사, 1989, 262-263쪽 참조.

5) 趙喆濟, ｢�慶州先生案�의 內容分析과 傳來經緯｣�신라학연구� 6, 2002, 85-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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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는 왕대별로 부임한 수령 명단을 적시하여 왕대별로 임명된 부윤을 확

인할 수 있다.6) 이러한 연구를 통해 경주 부윤과 관련된 대체적인 사항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는 경주 부윤의 재임기간과 교체사유에 대한 

시기별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Ⅱ. 지역 현황과 수령의 성분

1. 지역 현황

조선시대 경주부의 수령은 지방관 가운데 가장 높은 품계인 종2품의 부

윤이 다스리던 군현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경주부는 16세기

까지 安康, 杞溪, 慈仁, 神光 등 4개현을 屬縣으로, 仇史, 竹長, 北安谷 등을 

部曲으로 다스리는 대읍이었다.7)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경상도 감영이 대구

로 옮겨져 留營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경주의 위상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

다. 자인현이 인조 15년(1637)에 독립되어 나갔고, 이어서 구사부곡마저 효

종 4년(1653)에 자인현에 이속됨에 따라 경주의 지배 영역이 약간 축소되었

다. 임란 이후 鎭管의 범위도 축소되었다. 東萊縣이 부로 승격되면서 독립된 

진으로 분리되어 나갔고, 이어서 機張縣도 떨어져 나갔다. 이에 경주 진관의 

관할 지역은 군에서 부로 승격된 蔚山과 梁山, 永川, 興海 3개군, 淸河, 延

日, 長䰇, 彦陽 4개 현만이 남게 되었다. 그후 양산조차 다시 동래 진관에 

이속되어 경주 진관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경주 부윤은 종2품의 품

계를 가진 자로 파견되었으나, 후기에 들어와서는 정3품의 품계를 가진 자

가 주로 파견되었다.8) 부윤과 함께 지방관으로 파견되었던 判官은 1670년 

경 백성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혁파되었다.

경주의 수령에 부윤이 아닌 牧使나 府使가 부임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6) �慶州市史� 제2편 역사, 경주시사편찬위원회, 2006, 324-325쪽 참조.

7) 위의 책, 258쪽 참조.

8) 후술하겠으나, 경주 부윤은 이미 16세기부터 정3품의 품계를 가진 자들이 주로 부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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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常 사건으로 말미암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효종 1년(1650) 경주부의 속

현인 기계현에 大立이라는 노비가 예천에서 도망 와서 살고 있다가 잡으러 

온 주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바 있었다. 이로 인해 경주는 牧으로 강

등되었고, 수령도 정3품의 목사로 바뀌었다. 이러한 강등조치는 보통 10년

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10년 후인 현종 즉위년(1659)에 다시 부로 승격

되었다. 그 후 현종 6년(1665)에 다시 강상 사건이 일어났다. 西面에 사는 

李萬伊가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경주는 목

보다도 한 등급 더 낮은 도호부로 강등되었고, 부사가 파견되었다. 14년 뒤

인 숙종 5년(1679)에 다시 부로 회복되어 부윤이 파견되었다. 고종 32년

(1895)에 행정구역을 8도 체제에서 23府체제로 개편하였을 때, 경주는 경주

군으로 개칭되어 대구부에 예속되었지만, 이듬해 13도체제로 복귀되었을 때 

경주군은 경상북도에 속하게 되었다. 이때 외남면이 경상남도 언양군으로 

이속되어 경주의 영역이 약간 축소되었다. 1906년에는 동해면에 해당되는 

감포, 양북, 양남이 장기군으로, 기계와 신광면이 흥해군으로, 죽장면이 청하

면으로, 북안면이 영천군으로 각각 이속되어 경주군의 영역은 대폭 축소되

었다. 이후 1914년 대대적인 행정구역 통폐합이 단행될 때 양남과 양북이 

경주로 환원되었다.9) 이 같이 경주는 시기에 따라 관할영역과 행정단위의 

부침이 있었으나, 부윤이 부임하는 위상에 걸맞게 상당한 경제 규모를 가지

고 있었다. 18세기 중엽에 작성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호구와 전결수가 각

각 17,219戶에 70,891口가 살고 있었으며, 부내에는 한전 10,417결結과 수

전 7,119결 등 총 17,536결의 전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경상도 내에서 

수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수치였다. 이 시기 양역자원은 �영역실총�에 의하

면 7,061명에 이르고 있었는데, 이는 상주의 8,062명 다음가는 수치였다.10)

이러한 경주부의 위상에 걸맞게 경주에서는 부윤에 관해서 상세한 선생

안을 남겨 두었다. 경주의 �부윤선생안�은 1982년에 경주시립도서관에 소장

된 5종의 선생안을 묶어 엮은 �경주선생안�에 이미 소개되어 학계에 잘 알

려져 있다.11) �부윤선생안�에는 고려시대 경주 부윤에 해당하는 경주 外官

9) 위의 책, 323-326쪽 참조.

10) 문광균, ｢19세기 경주부의 재정운영과 임술민란｣�역사와 담론� 65, 2013, 43쪽 참조.

11) 경주지역에는 �道先生案�･�府尹先生案�･�戶長先生案�･�上詔文先生案�･�講武堂先生案�

등 5종의 선생안이 전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해제와 전래경위 등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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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나, 본 글에서는 頭註에 태조강헌대왕 즉

위라 기재된 부윤 兪光祐12)를 기점으로 하여 조선시대 경주 부윤을 분석하

고자 한다. 

2. 수령의 성분

경주의 �부윤선생안�에는 조선시대 경주 수령으로 태조 1년(1392)에 임

명된 부윤 유광우부터 광무 7년(1903)에 군수로 임명된 박병익까지 모두 

345명이 기재되어 있다. 

<표 1> �부윤선생안�에 기재된 경주 부윤의 액수13)

세기 관직 인원 미부임

14 부윤 8

15 부윤 53

16 부윤 49

17

부윤 57

목사 4

부사 9

18 부윤 69

19
부윤 89 19

군수 3

20 군수 4

합계 345 19

13)

의 두 논문이 참조된다(許興植, ｢｢경주선생안｣해제｣, �慶州先生案� 아세아문화사, 

1982 : 趙喆濟, 앞의 논문). 

12) 이하 부윤의 성명은 한글로 하며, 한자 이름은 <부표1>을 참조하기 바람.

13) 경주 수령 345명 가운데, 미부임 19명, 경주 군수 7명 제외한 319명이 분석대상임. 미부

임 수령과 행정체계 변경 후 경주 군수로 경주에 부임한 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관직 성명 성명1 품계 묘호(임용) 묘호(래,도임) 묘호(래,도임) 교체사유

부윤 송수연 宋守淵 통정 순조11 政 下批未赴任

부윤 윤치겸 尹致謙 통정 순조23 未赴任

부윤 이세용 李世用 통정 未赴任

부윤 홍재순 洪載順 통정 未赴任

부윤 이준재 李駿在 통정 未赴任

부윤 정순조 鄭順朝 통정 未赴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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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가운데는 실제로 부임하지 않은 인물들 19명과 1895년 행정체

계가 경주군으로 바뀌어 군수로 임명된 7명을 제외하면, 경주부의 수령으로 

임명된 자들은 319명이다. 목사와 부사로 임명된 자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邑降 시기에 임명된 경주 수령들이다.14) 이들 319명이 본 글에서 분석할 경

주부의 수령이다. 

<표 2> 시기별 경주 부윤의 품계의 변화양상 

14C 15C 16C 17C 18C 19C

품계/인원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종1품 0 0 1 1.9 0 0 0 0 0 0 1 1.4

정2품 7 87.5 8 15.1 1 2.0 3 4.3 0 0.0 0 0

종2품 1 12.5 40 75.5 11 22.4 16 22.9 9 13.0 18 25.7

정3품당상 0 0 4 7.5 37 75.5 51 72.9 60 87.0 51 72.9

합계 8 100 53 100 49 100 70 100 69 100 70 100

관직 성명 성명1 품계 묘호(임용) 묘호(래,도임) 묘호(래,도임) 교체사유

부윤 홍철주 洪澈周 통정 未赴任

부윤 장석룡 張錫龍 통정 未赴任

부윤 정직조 鄭稷朝 통정 未赴任

부윤 홍순학 洪淳學 통정 未赴任

부윤 서경순 徐經淳 통정 未赴任

부윤 민영상 閔泳相 통정 未赴任

부윤 조은승 曺殷承 통정 未赴任

부윤 이영목 李永穆 통정 未赴任

부윤 김덕균 金悳均 통정 고종19 未赴任

부윤 서정순 徐正淳 가선 未赴任

부윤 이호익 李鎬翼 통정 고종24 下批未赴任

부윤 이태진 李泰鎭 통정 고종25 政 下批未赴任

부윤 성기운 成岐運 통정 고종26 政 下批未赴任

군수 이현주 李玄澍 고종32 고종32 上官

군수 권상문 權相文

군수 조의현 趙儀顯 가선 광무3 到任

군수 김천수 金天洙 통정 광무4 上官

군수 박병익 朴炳翌 통정 광무4 上官

군수 김윤란 金允蘭 가선 광무5 上官

군수 박병익 朴炳翌 통정 광무7 上官

14) 이들은 부사와 목사였으나, 본 글에서는 편의상 경주 부윤 혹은 경주 수령으로 통칭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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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2>를 통해 시기별 경주 부윤들의 품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

다. 14세기에는 부윤의 품계인 종2품보다 상위의 품계인 정2품의 품계를 가

지고 부임한 자들이 8명 가운데 7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15세기에

는 종2품의 품계를 가지고 부임한 자들이 53명 가운데 75.5%인 4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까지는 하위 품계인 정3품 당상인 통정대부는 

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주 부윤의 품계는 16세기부터 그 양상을 달리하

고 있다. 이 시기부터는 정3품 당상의 품계를 지닌 채 경주 부윤에 부임하

는 자들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법으로 정한 부윤의 품계인 종2품

보다 하위의 품계를 지닌 채 부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특히 18

세기에는 87%의 부윤이 정3품 당상 출신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목사, 현령 등이 상위의 품계를 지닌 채(=階高職卑) 해당 군현에 부임하는 

현상과는 대비되는 현상이다.15) 경주가 비록 옛 수도이자 경상도 방어의 핵

심지역으로서 그 격이 높았다고 하나 난치지읍으로 악명이 높았던 것도 이

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주 부윤의 出仕路를 살펴보았다.

<표 3> 시기별 경주 부윤 출사로의 변화양상16)

시기 14C 15C 16C 17C 18C 19C

출사로/

인원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문과 5 62.5 21 39.6 46 93.9 67 95.7 63 91.3 54 77.1

무과 0 0 2 3.8 1 2.0 0 0 0 0 0 0

음직 1 12.5 5 9.4 0 0 3 4.3 2 2.9 10 14.3

미상 2 25.0 25 47.2 2 4.1 0 0.0 4 5.8 6 8.6

합계 8 100 53 100 49 100 70 100 69 100 70 100

<표 3>을 통해 경주 부윤 출사로가 시기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17) 문과 출신의 경주 부윤은 16~18세기까지는 90%이상의 

15) 다른 군현의 수령과의 비교는 권기중, 2018, 2020, 앞의 논문 참조. 이하 동일. 

16) 보다 자세한 경주 부윤의 개별 출사로는 <부표 1> 참고.

17) 출사로에 대한 조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을 주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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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14세기, 15세기, 19세기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14세기, 15세기에 문과 출신의 비중이 낮은 것은 14세기에는 소수

의 인물을 대상으로 비중을 계산했기 때문이고, 15세기에는 출사로를 알 수 

없는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15세기에 

출사로를 알 수 없는 인물들이 많았던 것은 고려시기에 출사한 인물이 많았

기 때문에 출사 여부가 현존하는 문･무과방목이나 조선왕조실록 등의 자료

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세기에 문과 출신의 비중이 줄어들

고 음직과 출사로를 알 수 없는 인물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

다. 19세기에 경주 부윤을 역임했음에도 문과나 무과 방목 등 다른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6명을 비롯하여 음직이 10명(생원 4명, 진사 5명, 음관 1명)

이나 된다는 것은 종2품이 부임하는 경주 부윤의 위상과는 맞지 않기 때문

이다.

다음으로 경주 부윤으로 부임하기 직전에는 어떤 관직에 있었는지 살펴

보았다.

<표 4> 경주 부윤의 부임 직전의 관직과 시기(세기) 

구

분
관직 품계

인원

(세기)

구

분
관직 품계

인원

(세기)

경

관

한성판윤 정2품 1(19C) 양주목사 정3품 2(19C)

동지중추부사 종2품 1(17C) 여주목사 정3품 2(17C,19C)

敦寧府都正
정3품 

당상
1(19C) 청주목사 정3품 1(19C)

승지
정3품 

당상

9(17C 2명, 

18C 7명)
담양부사 종3품 1(17)

공조참의
정3품 

당상
1(19C) 밀양부사 종3품 2(17C)

예조참의
정3품 

당상
1(16C) 안변부사 종3품 1(19C)

이조참의
정3품 

당상
1(18C) 영해부사 종3품 1(17C)

형조참의
정3품 

당상
1(16C) 영흥부사 종3품 1(19C)

호조참의
정3품 

당상

5(16C,17C 

2명,18C 2명)
이천부사 종3품 1(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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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보듯이 경주 부윤으로 부임하기 바로 전의 관직이 확인되는 

인물들은 모두 48명이다. 경관이 23명, 지방관이 22명이고, 무관은 3명이다. 

경관과 지방관의 비중이 비슷하며, 무관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경관은 종

2품 이상이 2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정3품 당상의 품계를 지니고 있다. 승지

와 육조 참의로서 부윤에 참여하는 자가 각각 9명으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

고 있다. 이로 보아 경관으로 부윤이 된 자들은 상당히 요직에 있다가 경주 

부윤에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관의 비중은 19세기에 오

면 한성판윤을 비롯하여 3명에 불과하여 17세기 5명, 18세기 12명에 비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18세기에 비해 경관 출신의 경주 부윤이 확연

히 줄어들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비해 지방관 출신으로 경주 부윤에 임명된 자들은 정3품 당상 이상

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심지어 고종6년(1869)에 부윤으로 임명된 조기영은 

종6품 관직인 무장현감으로 있다가 부윤이 되기도 하였다. 지방관으로 부윤

이 된 자들은 15세기 1명, 16세기 3명, 17세기 8명, 18세기 0명, 19세기 10

명으로 19세기에 가장 많았다. 경주 부윤의 위상이 19세기에 와서 한층 낮

아졌음이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으로 경주 부윤을 지낸 직후에 어떤 관직에 임명되었는지를 살펴보

았다.

구

분
관직 품계

인원

(세기)

구

분
관직 품계

인원

(세기)

판결사
정3품 

당상
1(18C) 간성군수 종4품 1(17C)

병조참지 정3품 1(18C) 금산군수 종4품 1(17C)

소계 23 무장현감 종6품 1(19C)

지

방

관

안동대도호부사 정3품 2(15C,17C) 소계 22

공주목사 정3품 1(16C)

무

관

절제사 정3품 1(15C)

광주목사 정3품 1(19C) 행호군 정4품 이상 1(19C)

나주목사 정3품 1(19C) 부호군 종4품 1(17C)

상주목사 정3품 1(16C) 소계 3

성주목사 정3품 1(16C) 합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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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주 부윤의 부임 직후의 관직과 해당 시기 

구

분
관직 품계

인원

(세기)

구

분
관직 품계

인원

(세기)

경

관

판의금부사 종1품 1(19C) 양주목사 정3품 2(19C)

공조참판 종2품 1(19C) 청주목사 정3품 1(19C)

이조참판 종2품 2(17C,19C) 동래부사 종3품
2(19C 
2명)

대사헌 종2품 2(15C,18C) 밀양부사 종3품 1(19C)

동지중추부사 종2품 3(15C,16C 2명) 영변부사 종3품 1(19C)

中樞院副使 종2품 6(15C) 덕원부사 종3품 1(19C)

우윤 종2품 1(16C) 영광군수 종4품 1(19C)

좌윤 종2품 1(16C)
소계 16

한성尹 종2품 1(15C)

공조참의
정3품 
당상

1(16C)

무

관

좌군총제
2품
이상

1(15C)

우도병마도절제사 종2품 1(15C)

대사간
정3품 
당상

7(18C 5명,19C 
2명)

좌도병마절제사 종2품 1(15C)

부제학
정3품 
당상

1(18C) 함경북병사 종2품 1(17C)

우부승지
정3품 
당상

3(18C,19C 2명) 행상호군
정3품 
당하 
이상

1(15C)

좌부승지
정3품 
당상

1(19C) 상호군
정3품 
당하

3(16C)

이조참의
정3품 
당상

1(18C) 행대호군
종3품 
이상

1(15C)

형조참의

동지부사

정3품 
당상

1(17C) 행호군
정4품 
이상

1(15C)

호조참의
정3품 
당상

2(17C) 호군 정4품 2(16C)

첨지중추부사 정3품 2(15C,16C) 부호군 종4품 1(15C)

소계 37 行司直
정5품 
이상

1(15C)

지

방

관

강원도관찰사 종2품 2(18C) 行司猛
정8품
이상

1(15C)

경상도관찰사 종2품 2(18C) 소계 15

충청도관찰사 종2품 2(18C)

성주목사 정3품 1(16C) 합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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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보듯이 경주 부윤에서 교체된 직후의 관직이 확인되는 인물

들은 모두 68명이다. 경관으로 자리를 옮긴 자들이 37명, 지방관이 된 자들

이 16명, 무관직으로 옮긴 자들이 15명이다. 경관으로 자리를 옮긴 자들이 

반수를 약간 넘어서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한직인 지방관이나 무관이 된 자

들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경관이 된 자들은 종2품 이상이 18명인데, 15세기 9명, 16세기 4명, 17세

기 1명, 18세기 1명, 19세기 3명이다. 대부분 15세기에 몰려 있고, 다른 시

기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정3품 당상 이하가 19명인데, 15세기 1명, 16세

기 2명, 17세기 3명, 18세기 8명, 19세기 5명이다. 

경주 부윤으로 있다가 지방관으로 자리를 옮긴 자들은 16명이다. 종2품의 

관찰사로 영전한 인물이 6명 확인되는데, 모두 18세기의 인물들이었다. 반

면 정3품 이하가 10명인데, 16세기의 성주목사 외에는 모두 19세기에 목사

나 부사, 혹은 군수로 자리를 옮겼다. 부윤보다 하위의 자리로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무관으로 자리를 옮긴 자들은 모두 15명인데, 15세기에 9명, 16

세기에 5명, 17세기에 1명으로 18세기 이후에는 확인되지 않는다.18)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19세기에 들어와 경주 부윤의 위상이 이전 시기에 비

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재임실태

1. 재임기간

수령의 재임기간은 세종 이전까지는 30개월이었다가,19) 세종 7년 이후에

는 수많은 논의를 거쳐 60개월로 두 배가 늘어났다.20) 수령 임기는 �경국대

전�에 확정되었는데, 수령은 1,800일(60개월), 당상관과 가족을 동반하지 않

18) 이들 중 다수는 상호군 등 호군의 관직에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관직으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호군 관직을 가지고 지위의 높낮이를 

구분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19) �세종실록� 권28, 세종 7년 6월 경자.

20) 구완회, 1988,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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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未挈家守令과 訓導는 900일이 되었다.21) 경주의 수령은 종2품의 부윤이 

부임하는 지역임으로 900일의 재임기간이 법정 임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수령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재임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았는데, 경주의 경주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 이 절의 목적이다. 

먼저 경주 부윤으로 임명 받은 날로부터 경주부에 도임하기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살펴보았다. �부윤선생안�에는 18세기까지에는 임용일과 도임일이 

동시에 기록된 경우가 거의 없으나, 다행스럽게 19세기의 경우 부윤 이채

(순조 9년,1809)부터 마지막 경주 부윤인 남학희(고종 31, 1894)까지 부윤 

60명의 임용일과 도임일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22) 이를 통해 최소한 19세

기 경주 부윤에 임명된 사람들이 임명일로부터 며칠 만에 경주부에 도임했

는지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23)

<표 6> 경주 부윤의 임명에서 도임까지의 기간(日) 

21) �經國大典� ｢吏典｣外官職, “守令仕滿一千八百 堂上及未挈家守令 訓導仕滿九百乃遞”.

22) 이 가운데 조준구는 1887년에 부임한 후 3개월 만에 밀양부사로 이배했다가, 1888년

에 다시 부윤이 되었다.

23) 음력은 양력과 달리 같은 달이라도 매년 큰 달(30일), 작은 달(29일)이 달라 편의상 

달의 일 수를 큰 달인 30일로 계산하였다(-2월 달은 28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경

우에 따라 하루가 더 계산되었다. 

번호 부윤 임명일 도임일
기간

(日)
번호 부윤 임명일 도임일

기간

(日)

1 이채 1809,8,10 1809,9,1 21 31 이원조 1849,4,23 1849,5,1 8

2 김노응 1811,6,1 1811,6,17 16 32 심돈영 1850,4,19 1850,5,25 36

3 신숙 1812,4,20 1812,5,20 30 33 김양근 1851,4,16 1851,5,21 35

4 홍이간 1813,7,28 1813,8,18 20 34 남성교 1852,10,22 1852,12,22 60

5 이덕현 1815,9,14 1815,10,6 20 35 박종휴 1854,6,17 1854,7,12 25

6 이우재 1817,12,27 1818,1,30 33 36 송근수 1855,12,2 1856,1,18 46

7 윤우열 1818,10,27 1818,11,22 25 37 윤행모 1857,5,6 1857,윤5,19 43

8 홍면섭 1819,6,25 1819,7,29 34 38 김재전 1858,3,19 1858,4,19 30

9 이광헌 1820,7,11 1820,8,10 29 39 윤육 1862,5,2 1862,5,28 26

10 이로 1821,12,28 1822,1,24 26 40 유석환 1866,8,1 1866,8,21 20

11 김기상 1823,4,22 1823,6,2 40 41 조기영 1869,1,2 1869,2,18 46

12 박기굉 1825,6,22 1825,7,14 22 42 이능섭 1871,6,20 1871,6,25 5

13 임안철 1825,12,28 1826,1,29 31 43 이만운 1871,9,7 1871,9,29 22

14 임처진 1827,1,9 1827,1,30 21 44 임한수 1873,12,26 1874,2,21 55

15 이원팔 1827,12,22 1828,2,7 45 45 이돈상 1875,4,3 1875,5,1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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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주 부윤의 임명에서 도임까지의 기간(日) 

*그림의 날짜는 경주 부윤의 임명일

번호 부윤 임명일 도임일
기간

(日)
번호 부윤 임명일 도임일

기간

(日)

16 이근중 1829,12,25 1830,2,3 38 46 김석진 1876,4,27 1876,5,24 27

17 박종훈 1830,10,19 1830,11,4 15 47 민창식 1877,12,15 1878,3,12 87

18 정예용 1831,3,12 1831,4,15 33 48 민치서 1879,2,16 1879,윤3,20 62

19 홍종원 1832,6,25 1832,7,25 30 49 오최선 1881,6,20 1881,7,29 39

20 김매순 1833,8,21 1833,9,22 31 50 정현석 1882,6,18 1882,7,24 36

21 윤치겸 1834,6,18 1834,7,25 37 51 김원성 1882,11,21 1882,12,21 30

22 이인필 1836,11,6 1836,11,28 22 52 민영규 1885,4,14 1885,5,29 45

23 조기복 1838,1,5 1838,2,6 31 53 송도순 1886,7,1 1886,9,16 75

24 유장환 1839,1,7 1839,2,6 29 54 조준구 1887,5,20 1887,7,11 51

25 정최조 1840,9,13 1840,10,17 34 55 김철희 1888,2,9 1888,2,28 19

26 박장복 1841,12,14 1842,1,21 37 56 조준구 1888,9,20 1888,11,7 47

27 이현기 1843,6,25 1843,윤7,2 37 57 민영직 1889,6,25 1889,8,10 45

28 성원묵 1844,2,25 1844,3,27 30 58 노영경 1890,2,16 1890,2,25 9

29 이시우 1846,5,17 1846,윤5,25 38 59 민치헌 1893,3,25 1893,5,12 47

30 권직 1847,12,30 1848,2,12 42 60 남학희 1894,6,24 1894,7,1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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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부윤에 임명된 날로부터 경주 관아에 도임한 날짜는 평균 34일이었

다.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짧은 기간에 도임하는 수령들이 있었던 

반면, 두 달이 넘어 도임하는 수령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 달 남짓한 기간

이면 경주 부윤의 임무를 시작한 것이다. 도임 날짜가 들쑥날쑥한 이유는 

저간의 사정이 다 달랐기 때문이겠지만, 이전 근무지와의 거리도 한 몫을 

한 것은 분명하다. 경주 부윤으로 임명되기 전에 함경도 영흥부사였던 송도

순이 75일이 걸린 사례가 그러하다. 하지만 부윤 민창식이 87일이 걸린 것

이나, 이천부사였던 민치서가 62일이나 걸린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러한 

도임 일수는 대체적으로 19세기 후반으로 올수록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지 않은 통계이나 경주부윤으로 부임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꺼렸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부윤으로 임명되고도 미부임한 19명 가

운데 순조년간의 2명을 제외하면, 모두 고종연간에 미부임자들이 속출하는 

것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경주 부윤이 더 이상 이전 시기

에 비해 매력적인 관직이 아니게 된 것이다.

<표 7> 경주 부윤의 재임기간과 시기별 분포24)

시기 14C 15C 16C 17C 18C 19C 소계

개월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0~5 2 25 7 13.2 4 8.2 11 15.7 5 7.2 6 8.6 35 11.0

6~11 2 25 10 18.9 3 6.1 18 25.7 23 33.3 19 27.1 75 23.5

12~17 4 50 8 15.1 9 18.4 16 22.9 15 21.7 22 31.4 74 23.2

18~23 0 0 6 11.3 3 6.1 10 14.3 14 20.3 8 11.4 41 12.9

24~29 0 0 5 9.4 12 24.5 9 12.9 11 15.9 14 20.0 51 16.0

30~35 0 0 11 20.8 15 30.6 5 7.1 1 1.4 1 1.4 33 10.3

36~41 0 0 1 1.9 0 0.0 1 1.4 0 0.0 0 0.0 2 0.6

42~47 0 0 0 0.0 1 2.0 0 0.0 0 0.0 0 0.0 1 0.3

48~53 0 0 2 3.8 1 2.0 0 0.0 0 0.0 0 0.0 3 0.9

54~59 0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60~65 0 0 3 5.7 0 0.0 0 0.0 0 0.0 0 0.0 3 0.9

66~70 0 0.0 0 0.0 1 2.0 0 0.0 0 0.0 0 0.0 1 0.3

합계 8 100 53 100 49 100 70 100 69 100 70 100 319 100

24) 경주 부윤 개인별 자세한 재임기간과 교체사유는 <부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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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경주 부윤의 재임기간과 시기별 분포 

시기 14C 15C 16C 17C 18C 19C

개월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0~11 4 50.0 17 32.1 7 14.3 29 41.4 28 40.6 25 35.7

12~23 4 50.0 14 26.4 13 26.5 26 37.1 29 42.0 30 42.9

24이상 0 0.0 22 41.5 29 59.2 15 21.4 12 17.4 15 21.4

소계 8 100 53 100 49 100 70 100 69 100 70 100

<그림 2> 경주 부윤의 시기별 재임기간 비중 

<표 7>･<표 7-1>･<그림 2>를 통해 경주 부윤의 재임 기간을 살펴보았

다.25) 먼저 경주 부윤의 법정 임기인 30개월 이상을 채운 비중을 살펴보면 

각각 32.2%(15세기), 36.6%(16세기), 8.5%(17세기), 1.4%(18세기), 1.4%(19

세기)였다. 15~16세기에는 30%대였던 비중이 18, 19세기에는 각각 1.4%(1

명)에 불과하다. 후술하겠으나 24개월 이상 재임한 경우에 임기를 채운 瓜

滿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됨으로 24개월 이상을 재임기간으로 하

는 비중도 살펴보았다. 시기별로 41.5%(15세기), 59.2%(16세기), 21.4%(17

25) 14세기는 부윤 8명이 모두 23개월 미만의 부임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통계 처리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 본문에서 다루기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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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17.4%(18세기), 21.4%(19세기)였다. 조선 전기에 비해 17세기 이후에

는 그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었다. 둘째, 재임 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

하는 경우는 32.1%(15세기), 14.3%(16세기), 41.4%(17세기), 40.6%(18세기), 

35.7%(19세기)였다. 16세기의 14.3%에 비해 17, 18세기에는 40% 이상의 인

물들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부윤에서 교체되고 있었다. 19세기에 그 비중

이 조금 줄어들었으나 큰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셋째, 1년에서 2

년 사이의 재임 기간을 살펴보면 15, 16세기에는 20%대였다가 18, 19세기

에 40%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년을 채우지 않고 경주 

부윤에서 교체되는 자들이 17세기 이후 80% 내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세기에 와서 전라도에 부임하는 수령 가운데 현령･현감 등 종5품과 

종6품의 수령들은 전반적으로 24개월보다 더 오랜 기간을 재임하는 반면, 

목사･부사 등 종3품 이상의 높은 품계의 수령들은 12~23개월 근무한 사례

가 가장 많았던 현상과 유사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높은 품계의 수령들이 낮은 품계의 수령보다 교체 시기가 빨랐던 것이다. 

다음으로 교체 사유를 살펴보았다. 

2. 교체사유

경주 부윤의 교체 사유는 법정 임기를 채우고 교체되는 瓜滿, 병이나 사

망, 상피 등으로 인한 辭職, 경관이나 지방관으로의 移拜, 관찰사의 포폄, 암

행어사나 대간의 啓狀으로 인한 罷職 등 매우 다양했다. 이들 교체 사유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표 8> 경주 부윤의 시기별 교체사유 

시기 14C 15C 16C 17C 18C 19C 합계

교체

사유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과만 0 0 0 0.0 5 10.2 11 15.7 7 10.1 4 5.7 27 8.5

사직 0 0 13 24.5 11 22.4 20 28.6 11 15.9 10 14.3 65 20.4

이배 8 100 32 60.4 12 24.5 7 10.0 15 21.7 19 27.1 93 29.2

파직 0 0 0 0.0 10 20.4 29 41.4 23 33.3 15 21.4 77 24.1

기타 0 0 8 15.1 11 22.4 3 4.3 13 18.8 22 31.4 57 17.9

합계 8 100 53 100 49 100 70 100 69 100 70 100 31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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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주 부윤의 시기별 교체사유(비중)

<표 8>과 <그림 3>을 통해 몇 가지의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14세기와 

15세기에는 경주 부윤의 교체 사유로 사직, 이배만 확인되며 파직, 과만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16세기 이후에는 10% 내외의 과만과 20%가 넘는 

파직이 교체 사유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17세기, 18세기에는 파직

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9세기에는 파직보다 이배로 인한 교체가 다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19세기에 이배가 파직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다른 지역의 군현에서도 확인된다. 사직은 자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

었기 때문에 17세기에 다소 비중이 높았다고는 하나 전 시기에 걸쳐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각각의 교체 사유를 재임기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26)

26) 기타는 교체의 이유를 �경주부윤선생안�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遞, 遞職 등으

로 기록되어 있어 교체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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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재임 기간과 교체 사유의 상관성 

교체사유 과만 사직 이배 파직 기타 합계

재임기간

(개월)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0~11 0 0.0 27 41.5 33 35.5 38 49.4 12 21.1 110 34.5

12~23 1 3.7 29 44.6 31 33.3 31 40.3 23 40.4 115 36.1

24이상 26 96.3 9 13.8 29 31.2 8 10.4 22 38.6 94 29.5

합계 27 100 65 100 93 100 77 100 57 100 319 100

<그림 4> 재임 기간과 교체 사유의 상관성(비중) 

1) 瓜滿 

과만에는 �부윤선생안�에 교체 사유가 ‘箇滿去’, ‘瓜遞’, ‘瓜遞去’, ‘瓜滿 

僉知去’ 등으로 기재된 자들이 해당된다. ‘임기를 채우고 첨지로 갔다(瓜滿

僉知去)’와 같이 임기를 채우고 다른 벼슬로 이배된 자들도 여기에 포함시

켰는데, 이에 해당되는 자들은 3명이다.27) <표 9>에서 보듯이 과만에 해당

하는 27명 가운데, 26명은 24개월 이상의 재임 기간을 보냈다. 이 가운데 

27) 이들은 분류 방식을 달리 한다면 이배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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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임기인 30개월 이상의 재임 기간을 보낸 인물들은 14명이다. 임기를 

채운다는 것이 요즈음의 기준과는 달리 어느 정도 재임을 한다면 만기를 채

운 것으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4개월도 채우지 않고 과만으로 인정

받은 사람도 1명이 있었으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인다.28)

2) 辭職

경주 부윤 가운데 필자가 사직으로 판단한 자들은 모두 65명이다. 이 가

운데 교체 사유가 ‘辭遞’, ‘棄官’, ‘辭職上京’, ‘由狀遞歸’, ‘還第’, ‘受由上京

呈遞’ 등과 같이 사직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가 28건이다. 교체 

사유가 ‘病辭去’, ‘以病辭歸’ 등 병으로 인한 경우가 10건, ‘卒逝’, ‘別世’, 

‘傷寒別世’, ‘易簀’ 등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가 16건, ‘繼母在喪’, ‘以覲

親受由上京 因眠病呈遞’29)와 같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것 3건, ‘以兵使相

避遞職’ 등과 같이 상피 2건, ‘受由上京以山陵奉審事仍遞’와 같이 업무와 관

련된 것 6건이다. 사직의 원인 가운데 병과 사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다. 사직으로 교체되는 경우 재임 기간이 2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

우가 65명 가운데 56명(86.2%)이었다. 

3) 移拜

경주 부윤 가운데 필자가 이배로 판단한 자들은 모두 93명이다. 이들을 

경관, 지방관, 무관, 기타로 분류해 보았다. 이 가운데 경관은 36명, 지방관

은 24명, 무관은 14명, 기타 19명이었다. 기타는 ‘政盛上京’30)과 옮겨간 관

직이 불분명하지만 이배로 판단되는 자들이다. 경관의 비중이 가장 많지만 

지방관의 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방관 가운데는 목사 등 

28) 인조 9년(1631)에 부임한 전식은 인조 9년(1631) 12월 4일 부임하여 인조 11년 4월 

18일 교체되어 16개월의 재임기간 보냈다(瓜滿去).

29) 이 경우 병으로 체직 상소를 올리나 친상으로 인해 휴가를 얻어 상경함으로 부모상

을 사직의 원인으로 보았다. 대게의 경우 친상을 당하면 사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

기 때문이다. 

30) 政盛은 美政盛事의 줄임말로 보인다. 정성이라는 표현은 �부윤선생안�에는 태종때까

지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에서 조선초기까지의 표현 관행이었던 것 같다. 고

려시대 묘지명에 “又隨任博州副使, 三載政盛”(田起妻高氏墓誌銘)이라는 구절에서 그 

사실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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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나, 관찰사로 가는 경우도 있어 좌천이라 보기 

힘든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 부윤에서 다른 관직으로 이배되는 경우,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에서 2년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재임 기간과 이배 

사이의 상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4) 罷職

경주 부윤 가운데 필자가 파직으로 판단한 자들은 모두 77명이다. 교체 

사유가 ‘罷去’, ‘降資遞’, ‘殿最居中遆’31), ‘臺遞’, ‘駁遞’, ‘兵使狀啓以拿去’, 

‘繡衣封庫’, ‘因臺評遆去’, ‘貶歸’ 등으로 기재된 자들이다. 교체 사유에 ‘파

(罷)’를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강자체나 대체, 나거와 같이 불미스러운 이

유로 체직된 경우도 파직으로 판단하였다.

이 가운데 파직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경우는 25건이며, 감사의 

포폄이 13건, 대간에 의한 것이 10건, 암행어사의 봉고나 서계에 의한 것 7

건, 업무와 관련되어 해당 기관에서 계장(啓狀)을 올린 것이 20건이다. 업무

와 관련되어 수령의 파직을 요구하는 기관이나 인물들은 감영, 병영, 수영을 

비롯하여 監賑御使, 厘正使 등 매우 다양했으며, 19세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외에도 강상과 관련된 것이 2건 등이 확인된다. 수령들은 감사와 암행어

사 외에도 거의 모든 관련 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부

윤에서 파직된 자들 77명 가운데 1년을 넘지 못하고 파직된 자들이 38명

(49.4%), 1년에서 2년 미만이 31명(40.3%)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었

다. 문제가 있는 자들이 2년을 넘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부윤선생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경주 부윤의 재임실태를 살

펴보았다.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경주 부윤의 출신 성분과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 품계, 출사로, 경주 

31) 당상관 이상이 부임하는 지역의 수령은 한 번이라도 전최에서 中을 받으면 파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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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윤이 되기 전후의 관직 등을 살펴보았다. 경주 부윤은 종2품의 품계를 가

진 자들이 부임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제 경주 부윤의 품계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4세기~15세기까지는 종2품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들

이 75% 이상을 차지했으나, 16세기부터는 정3품 당상의 품계를 가진 자들

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주 부윤의 출사로는 문과 급제자가 

16~18세기까지는 90% 이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19세기에는 상대적

으로 문과 출신의 비중이 낮아지고 음직의 비중이 높아졌다. 한편 京官으로 

있다가 경주 부윤이 된 자들의 수는 19세기에 오면 확연히 줄어들고 있었

다. 반면 19세기에 오면 지방관 출신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었다. 경주 부윤

으로 있다가 임명된 관직의 품계를 살펴보면, 경관 종2품은 15세기~16세기

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경관 정3품 당상 이하는 작은 수이나마 17

세기 이후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지방관 종2품인 관찰사로 영전한 인

물도 다수 확인되는데 모두 18세기의 인물들이었다. 지방관 정3품 이하의 

목사, 부사로 移拜된 자들은 대부분 19세기의 인물들이었다.

다음으로 경주 부윤의 재임 기간과 교체 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주 

부윤의 법정 임기인 30개월 이상을 채운 비중을 살펴보면, 시기별로 

32.2%(15세기), 36.6%(16세기), 8.5%(17세기), 1.4%(18세기), 1.4%(19세기)

였다. 18세기 이후 30개월의 임기를 모두 채운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비교

적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24개월 이상 재임한 비중은 시기별로 41.5% 

(15세기), 59.2%(16세기), 21.4%(17세기), 17.4%(18세기), 21.4%(19세기)였

다. 15~16세기에 비해 17세기 이후에는 그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었다. 

반면에 재임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비중과 재임 기간이 1년에서 2년 사이

인 비중은 각각 17세기 이후 40% 내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는 19세기에 와서 전라도에 부임하는 수령 가운데 현령･현감 등 종5품과 종

6품의 수령들은 전반적으로 24개월보다 더 오랜 기간을 재임하는 반면, 목

사･부사 등 종3품 이상의 높은 품계의 수령들은 12~23개월 근무한 사례가 

가장 많았던 현상과 유사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높은 

품계의 수령들이 낮은 품계의 수령보다 교체 시기가 빨랐던 것이다.

경주 부윤의 교체 사유는 14세기와 15세기에는 辭職, 移拜만 확인되며 瓜

滿, 罷職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16세기 이후에는 10% 내외의 과만과 

20%가 넘는 파직이 교체 사유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17세기,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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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파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9세기에는 파직보다 이배로 인한 교

체가 다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19세기에 이배가 파직보다 높은 비

중을 보이는 것은 다른 지역의 군현에서도 확인된다. 사직은 자의나 불가피

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17세기에 다소 비중이 높았다고는 하나 전 시기에 

걸쳐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과만에 해당하는 27명 가운데 26명은 24개월 이상의 재임 기간을 

보냈다. 이 가운데 법정 임기인 30개월 이상의 재임 기간을 보낸 인물들은 

14명이다. 임기를 채운다는 것이 요즈음의 기준과는 달리 어느 정도 재임을 

한다면 만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주 부윤 가운데 필

자가 사직으로 판단한 자들은 모두 65명이다. 사직의 원인 가운데 병과 사

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직으로 교체되는 경우 재임 기

간이 2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65명 가운데 56명(86.2%)이었다. 경주 부

윤 가운데 필자가 이배로 판단한 자들은 모두 93명이다. 경관의 비중이 가

장 많지만 지방관의 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윤에서 다른 

관직으로 이배되는 경우,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에서 2년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재임 기간과 이배 사이의 상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경주 

부윤 가운데 필자가 파직으로 판단한 자들은 모두 77명이다. 이들은 감사와 

암행어사 외에도 거의 모든 관련 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었다. 부윤

에서 파직된 자들 77명 가운데 1년을 넘지 못하고 파직된 자들이 38명

(49.4%), 1년에서 2년 미만이 31명(40.3%)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었

다. 문제가 있는 자들이 2년을 넘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들과 경주 부윤으로 임명되고도 미부임한 19명이 모두 19세

기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한다면, 경주 부윤의 위상은 19세기에 

들어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령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19세기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음을 파직의 사

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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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과

14
02

,6
,1

1
14

03
,1

2,
18

政
盛
上
京

13
康
候

가
정
대
부

미
상

미
상

14
04

,3
,1

14
04

,8
,7

政
盛
上
京

14
朴
經

자
헌
대
부

영
해

음
직

14
04

,9
,1

8
14

04
,1

1,
5

政
盛
上
京

15
趙
勉

자
헌
대
부

미
상

미
상

14
04

,1
2,

30
14

06
,2

,2
1

漢
城
尹
以
上
京

16
咸
傅
霖

가
정
대
부

강
릉

문
과

14
06

,3
,2

0
14

06
,윤

7월
21

推
忠
翊
戴
開
國
功
臣
資
憲
大
夫
慶
尙
道
都
觀
察
黜
陟
使
兼
監
倉
安
集
轉
輸
勸
農

管
學
事
提
調
刑
獄
兵
馬
公
事
同
知
議
政
府
事
東
原
君
以
監
行

17
高
居
正

가
정
대
부

미
상

미
상

14
06

,8
14

09
,8

,1
5

政
盛
上
京

18
李
殷

가
선
대
부

미
상

미
상

14
07

,8
,2

7
14

08
,7

,2
0

政
盛
上
京

19
曺
緩

가
정
대
부

미
상

미
상

14
08

,8
,2

2
14

10
,5

,2
0

政
盛
上
京

20
尹
向

가
정
대
부

파
평

생
원

14
10

,6
,1

0
14

12
,2

,1
9

節
制
使
革
去
 肅

拜
上
京
未
還

21
鄭
矩

정
헌
대
부

동
래

문
과

14
12

,4
,2

7
14

13
,7

,2
8

上
京

22
尹
坤

자
헌
대
부

파
평

문
과

14
13

,8
,8

14
15

,7
,2

1
判
恭
安
府
事
以
上
京

23
權
蔓

가
선
대
부

미
상

고
려
사
마

14
15

,8
,1

6
14

16
,1

0,
6

政
盛
上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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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품
계

본
관

과
거

(출
사
로

)
도
임
일

교
체
일

교
체
사
유

24
李
承
幹

가
정
대
부

미
상

미
상

14
16

,1
0,

24
14

17
,6

,2
2

丁
酉

6月
16
日
右
道
兵
馬
都
節
制
使
以
同
月

22
日
上
京

25
黃
祿

가
정
대
부

미
상

미
상

14
17

,7
,2

2
14

21
,9

,1
4

左
摠
制
上
京

26
薛

侢
가
정
대
부

미
상

미
상

14
20

,4
,5

14
20

,1
2,

19
上
京

27
李
之
實

자
헌
대
부

양
성

미
상

14
20

,1
2,

29
14

23
,6

,1
9

去

28
吳
湜

가
선
대
부

울
산

미
상

14
23

,6
,2

6
14

26
,3

,2
6

別
世

29
趙
琓

가
선
대
부

한
양

미
상

14
26

,4
,2

9
14

31
,7

,8
左
軍
摠
制
上
京

30
金
乙
辛

가
선
대
부

미
상

미
상

14
31

,8
,1

2
14

36
,9

,4
中
樞
院
副
使
以
去

31
李
垠

가
정
대
부

미
상

미
상

14
36

,1
0,

2
14

38
,7

,1
0

卒
子
河
陽
縣
監
李
堰
來
到
見
終
本
家
尙
州
陪
歸

32
禹
承
範

가
선
대
부

단
양

문
과

14
38

,9
,1

0
14

38
,1

0,
9

卒

33
李
孝
仁

가
선
대
부

미
상

미
상

14
38

,1
2,

2
14

39
,1

0,
9

義
城
氷
山
寺
 太

一
殿
祭
告
使
以
發
行
行
祭
後
本
鄕
榮
川
 到

彼
呈
辭
還
任
不
終

34
李

蓁
가
선
대
부

미
상

미
상

14
40

,2
,1

1
14

40
,1

0,
1

呈
辭
去

35
金
益
生

가
정
대
부

미
상

미
상

14
40

,1
1,

17
14

41
,2

,2
0

加
資
憲
壬
戌
年
 集

慶
殿
改
造
成
賓
賢
樓
造
成
 癸

亥
2월

2일
中
樞
院
副
使
去

36
權
克
和

가
선
대
부

안
동

문
과

14
41

,3
,2

1
14

45
,7

,2
2

去

37
鄭
發

가
선
대
부

미
상

미
상

14
45

,8
,1

2
14

48
,8

,2
4

去

38
任
從
善

가
선
대
부

장
홍

문
과

14
48

,1
0,

5
14

52
,2

,1
2

去

39
李
師
元

가
선
대
부

미
상

미
상

14
52

,3
,1

9
14

54
,7

壬
申
年
右
司
倉
造
成
甲
戌

7월
去

40
馬
勝

가
정
대
부

미
상

미
상

14
54

,9
,1

2
14

55
,8

,1
9

繼
母
在
喪
全
羅
道
谷
城
到
彼

41
李
好
誠

가
선
대
부

광
평

무
과

14
55

,1
0,

24
14

56
,7

,5
左
道
兵
馬
節
制
使
移
任

42
李
鳴
謙

가
선
대
부

벽
진

문
과

14
56

,8
,1

5
14

57
,2

,7
本
家
昌
寧
到
彼

43
柳
規

가
선
대
부

영
광

음
직

14
57

,3
,8

14
58

,7
,9

本
家
全
羅
道
南
原
到
彼

44
金
淡

가
선
대
부

예
안

문
과

14
58

,7
,2

4
14

63
,7

中
樞
上
京

45
鄭
興
孫

가
선
대
부

미
상

미
상

14
63

,윤
7,

28
14

66
,2

行
司
直
去

46
崔
善
復

가
선
대
부

화
순

문
과

14
66

,3
,6

14
67

,3
,1

3
有
病
呈
辭
行
護
軍
去

47
李
念
義

가
선
대
부

아
산

음
직

14
67

,4
,1

8
14

69
,윤

2,
10

行
司
猛
去

48
田

秱
生

가
선
대
부

남
양

문
과

14
69

,3
,9

14
71

,9
,6

遆
本
家
全
州
到
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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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품
계

본
관

과
거

(출
사
로

)
도
임
일

교
체
일

교
체
사
유

49
鄭
種

가
정
대
부

동
래

무
과

14
71

,윤
9,

9
14

72
,5

,2
6

遆
本
家
全
州
到
彼

50
洪
道
常

가
선
대
부

미
상

미
상

14
72

,5
,2

8
14

73
,9

,1
2

上
京

51
梁
順
石

가
선
대
부

남
원

문
과

14
73

,1
0,

15
14

76
,2

,2
7

僉
知
中
樞
去

52
朴
萱

통
정
대
부

밀
양

문
과

14
76

,4
,6

14
78

,1
1,

11
行
上
護
軍
去

53
李
約
東

가
선
대
부

벽
진

문
과

14
78

,1
1,

9
14

81
,7

,4
中
樞
去

54
金
舜
臣

가
선
대
부

미
상

미
상

14
81

,7
,2

7
14

83
,1

2,
27

中
樞
去

55
李
世
弼

가
선
대
부

廣
州

문
과

14
84

,2
,2

0
14

86
,8

,2
8

中
樞
去

56
洪
貴
達

가
정
대
부

부
계

문
과

14
86

,9
,1

8
14

89
,2

,7
同
知
中
樞
以
本
宅
咸
昌
地
到
彼
卽
日
大
司
憲
 宣

嗅
上
京

57
尹
垓

통
정
대
부

미
상

미
상

14
89

,3
,2

0
14

91
,9

,3
因
背
腫
別
世

58
崔
應
賢

가
선
대
부

강
릉

문
과

14
91

,1
1,

13
14

94
,9

,2
0

同
知
中
樞
府
事
去

59
許
誡

통
정
대
부

하
양

문
과

14
94

,1
1,

5
14

95
,6

,1
7

別
世

60
閔
永
肩

가
선
대
부

미
상

미
상

14
95

,9
,2

1
14

98
,3

,1
8

副
護
軍
去

61
潘
佑
亨

통
정
대
부

거
제

문
과

14
98

,3
,2

1
15

00
,1

1,
23

行
大
護
軍
去

62
愼
承
福

통
정
대
부

미
상

미
상

15
00

,1
1,

18
15

02
,1

0,
5

還
官

63
曺
淑
沂

가
선
대
부

창
녕

문
과

15
03

,9
15

05
,1

1
去

64
芮
忠
年

통
정
대
부

미
상

미
상

15
06

,1
,1

1
15

07
,1

2,
27

傷
寒
別
世

65
閔
祥
安

가
정
대
부

여
흥

문
과

15
08

,3
,3

15
10

,9
同
知
中
樞
去

66
李
繼
福

가
선
대
부

전
의

문
과

15
10

,9
,1

7
15

13
,3

,2
5

上
護
軍
去

67
李

㙉
통
정
대
부

연
안

문
과

15
13

,3
,2

0
15

15
,1

1,
9

護
軍
去

68
柳
希
渚

통
정
대
부

문
화

문
과

15
15

,1
1,

10
15

18
,7

,1
4

前
任
判
決
事
時
事
以
散
去

69
金
安
老

통
정
대
부

연
안

문
과

15
18

,9
,1

15
19

,1
0,

8
己
卯

9월
22
일
母
喪

10
월

8일
去

70
柳
仁
淑

통
정
대
부

진
주

문
과

15
20

,1
,1

3
15

21
,7

,2
7

散

71
黃
孟
獻

가
정
대
부

장
수

문
과

15
21

,9
,1

5
15

24
,1

,2
9

去

72
黃

㻶
통
정
대
부

덕
산

문
과

15
24

,3
,4

15
26

,1
0

무
기
재

73
金
楊
震

통
정
대
부

풍
산

문
과

15
26

,1
0,

18
15

28
,1

1
病
辭
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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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품
계

본
관

과
거

(출
사
로

)
도
임
일

교
체
일

교
체
사
유

74
姜

澂
가
의
대
부

진
주

문
과

15
29

,2
,1

1
15

31
,9

,2
同
知
中
樞
去

75
金
季
愚

통
정
대
부

연
안

문
과

15
31

,9
,1

5
15

32
,1

1,
29

工
曹
參
議
去

76
許
寬

통
정
대
부

하
양

문
과

15
33

,1
,3

15
34

,1
,1

5
病
辭

77
李
賢
輔

통
정
대
부

영
천

문
과

15
34

,윤
2,

22
15

36
,6

病
辭

78
曺
漢
弼

통
정
대
부

창
녕

문
과

15
36

,8
,1

3
15

36
,1

2,
13

易
簀

79
趙
琛

통
정
대
부

순
창

문
과

15
37

,2
,4

15
38

,6
,4

散
去

80
吳
準

자
헌
대
부

연
일

문
과

15
38

,8
,7

15
39

,8
,2

0
散
去

81
洪
愼

통
정
대
부

남
양

문
과

15
39

,9
,2

1
15

41
,8

,5
易

簀

82
林
鵬

통
정
대
부

나
주

문
과

15
41

,1
0,

9
15

44
,2

去

83
金
緣

가
선
대
부

광
산

문
과

15
44

,2
,2

4
15

44
,9

易
簀

84
權
祺

통
정
대
부

안
동

문
과

15
44

,1
0,

2
15

46
,3

,2
8

辭
去

85
姜
顯

가
선
대
부

진
주

문
과

15
46

,5
,1

3
15

48
,1

2,
13

右
尹
去

86
李
澯

가
선
대
부

고
성

문
과

15
48

,1
2,

28
15

51
,8

,8
左
尹
去

87
金
希
說

가
선
대
부

순
천

문
과

15
51

,9
,6

15
51

,1
1,

13
腫
病
易

簀
 

88
李
純
亨

통
정
대
부

덕
순

문
과

15
52

,4
,2

15
53

,1
,1

5
癸
丑

1월
9일

集
慶
殿
慰
 

安
祭
府
尹
夫
人
歸
葬
受
由
同
月

15
일
向
衿
川
本
宅
累

月
不
還
臺
論
駁
遞

89
柳
智
善

통
정
대
부

문
화

문
과

15
53

,윤
3,

24
15

55
,1

0,
2

遆
去
 民

思
其
澤
立
碑

90
李
夢
弼

가
선
대
부

전
주

문
과

15
55

,윤
11

,1
15

58
,1

上
護
軍
去
百
餘
間
客
舍

咄
嗟
成
之
不
勞
民
力
民
思
立
碑

91
權
應
挺

가
선
대
부

안
동

문
과

15
58

,2
,2

8
15

60
,8

護
軍
去

92
李
楨

통
정
대
부

동
성

문
과

15
60

,9
,2

2
15

63
,2

무
기
재

93
李
仲
樑

통
정
대
부

영
천

문
과

15
63

,2
,8

15
64

,8
,8

罷
去

94
許
曄

통
정
대
부

양
천

문
과

15
64

,9
,1

8
15

65
,2

,2
7

病
辭
去

95
韓
沃

통
정
대
부

청
주

문
과

15
65

,5
,4

15
67

,1
1,

10
瓜
滿
還
朝

96
柳
順
善

통
정
대
부

진
주

문
과

15
67

,1
2,

13
15

68
,1

2,
13

駁
遞

97
姜
士
弼

통
정
대
부

진
주

문
과

15
69

,1
,3

15
71

,6
,1

6
瓜
滿
還
朝

98
李
齊
閔

통
정
대
부

전
주

문
과

15
71

,8
,4

15
74

,2
,2

遆
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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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성
명

품
계

본
관

과
거

(출
사
로

)
도
임
일

교
체
일

교
체
사
유

99
朴
承
任

통
정
대
부

반
남

문
과

15
74

,3
,1

3
15

75
,8

,5
京
罷
去

10
0

趙
溥

통
정
대
부

평
양

문
과

15
75

,1
0.

1
15

78
,1

,2
5

瓜
滿
還
 朝

10
1
梁
應
鼎

통
정
대
부

제
주

문
과

15
78

,2
,2

0
15

78
,5

,7
以
前
任
赴
京
使
時
事
被
臺
論
同
年

5월
7일

罷
去

10
2

李
選

통
정
대
부

영
천

문
과

15
78

,5
,9

15
80

,1
1,

8
自
公
州
牧
使
除
 朝

辭
赴
任
庚
辰

11
월

8일
瓜
滿
上
護
軍
去

10
3
安
宗
道

통
정
대
부

순
흥

문
과

15
80

,1
2,

13
15

82
,1

2,
27

京
罷
去

10
4

申
湛

통
정
대
부

고
령

문
과

15
83

,윤
2,

4
15

85
,1

2,
13

因
灾
傷
罷
去

10
5
李
玄
培

통
정
대
부

성
주

문
과

15
85

,2
,6

15
86

,2
,1

5
罷
去

10
6
具
思
孟

통
정
대
부

능
성

문
과

15
86

,3
,2

1
15

88
,1

0,
15

瓜
滿
僉
知
去

10
7
黃
允
吉

통
정
대
부

장
수

문
과

15
88

,1
1,

7
15

89
,1

0
灾
傷
罷
去

10
8
朴
毅
長

통
정
대
부

무
안

무
과

15
89

,1
2,

6
15

93
,7

,7
以
文
官

遆
去

(임
진
란
을
 맞

아
)

10
9
尹
仁
涵

통
정
대
부

파
평

문
과

15
93

,7
,7

15
99

,5
,1

9
己
亥

5월
19
일
遞
爲
星
州
牧
使
兼
右
道
防
禦
使
去

11
0
李
時
發

통
정
대
부

경
주

문
과

15
99

,5
,1

9
16

01
,1

0,
3

신
축

9월
18
일
特
加
嘉
善
除
本
道
留
營
觀
察
使
兼
巡
察
使
大
邱
都
護
府
使

10
월

3

일
謝
 恩

肅
拜
事
上
京
民
思
立
碑

11
1
尹
安
性

통
정
대
부

파
평

문
과

16
01

,1
0,

29
16

02
,7

,1
9

特
加
嘉
善
陞
拜
咸
鏡
北
兵
使
去

11
2
李
時
彦

가
의
대
부

전
주

문
과

16
02

,8
,3

0
16

04
,8

,2
1

操
鍊
兵
法
能
治
軍
務
因
巡
檢
御
史
狀
 

啓
特
加
資
憲
除
本
道
留
營
觀
察
使
兼
都

巡
察
使
謝
 恩

肅
拜
事
上
京

11
3

尹
暒

통
정
대
부

파
평

문
과

16
04

,윤
9,

1
16

06
,4

,1
4

罷
還

11
4
金
穎
男

통
정
대
부

광
산

문
과

16
06

,5
,2

2
16

06
,7

,1
7

罷
還

11
5

許
鏛

통
정
대
부

양
천

생
원

16
06

,8
,2

7
16

07
,2

,1
3

卒
逝

11
6

南
瑾

가
선
대
부

의
령

문
과

16
07

,5
,8

16
08

,7
,2

2
罷
去

11
7

吳
澐

통
정
대
부

고
창

문
과

16
08

,9
,1

5
16

09
,2

,6
罷
去
榮
川
本
家
到
彼

11
8

崔
沂

통
정
대
부

해
주

문
과

16
09

,4
,2

6
16

10
,1

1
受
由
上
京
仍
爲
罷

遆

11
9
權
泰
一

통
정
대
부

안
동

문
과

16
11

,1
,1

7
16

13
,1

0,
19

瓜
滿
後
加

3朔
以
副
護
軍

遆
還
安
東
本
宅

12
0
李
安
訥

통
정
대
부

덕
수

문
과

16
13

,1
1,

24
16

14
,9

,6
甲
寅

9월
以
善
山
監
試
試
官
事
被
諫
院
之
駁
本
月

26
日
上
京

12
1

尹
暄

가
선
대
부

해
평

문
과

16
14

,1
1

16
17

,2
,4

受
由
上
京
仍
授
本
道
觀
察
使
兼
巡
察
使

12
2
尹
孝
全

정
헌
대
부

남
원

문
과

16
17

,4
,2

4
16

19
,2

,5
別
世

3월
6일

發
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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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품
계

본
관

과
거

(출
사
로

)
도
임
일

교
체
일

교
체
사
유

12
3

尹
銑

자
헌
대
부

파
평

문
과

16
19

,5
,6

16
20

,1
,1

8
棄
官
上
京

12
4
金
存
敬

자
헌
대
부

광
산

문
과

16
20

,5
,1

3
16

23
,2

,3
箇
滿
去

12
5
呂
祐
吉

가
의
대
부

함
양

문
과

16
23

,5
,3

16
23

,8
,2

2
邊
兵
使
狀
 啓

以
拿
去

12
6
李
廷
臣

가
의
대
부

전
주

문
과

16
23

,1
0,

4
16

26
,7

,2
1

遆
去
 因

號
牌
完

?間
監
司
狀
啓
加
四
朔
仍
任

12
7
尹
義
立

가
선
대
부

파
평

문
과

16
26

,1
0,

10
16

28
,1

0,
16

本
道
監
司
除
授
上
京

12
8

權
怗

가
의
대
부

안
동

문
과

16
28

,1
1,

12
16

29
,7

,1
5

卒
逝

12
9
鄭
文
翼

가
의
대
부

초
계

문
과

16
29

,8
,2

5
16

30
,1

0,
26

御
史
 啓

罷

13
0

全
湜

통
정
대
부

옥
천

문
과

16
31

,1
2,

4
16

33
,4

,1
8

瓜
滿
去

13
1
朴
弘
美

통
정
대
부

월
성

문
과

16
33

,7
,4

16
34

,2
,1

7
體
府
從
事
官
 啓

罷

13
2
睦
長
欽

가
선
대
부

사
천

문
과

16
34

,4
,1

6
16

35
,1

1,
18

貶
罷

13
3

閔
機

통
정
대
부

여
흥

문
과

16
36

,4
,3

16
37

,6
,2

6
貶
罷

13
4
李
必
榮

가
의
대
부

廣
州

문
과

16
37

,8
,4

16
40

,7
,1

1
瓜
滿
去

13
5
朴
守
弘

통
정
대
부

밀
양

문
과

16
40

,8
,1

16
43

,2
,1

瓜
滿
去

13
6
宋
時
吉

통
정
대
부

여
산

문
과

16
43

,2
,1

2
16

44
,1

1,
11

棄
官
上
京
因
暗
行
御
史
啓
罷

13
7
感
大
遂

통
정
대
부

진
주

문
과

16
45

,1
,1

1
16

45
,3

,2
7

西
送
舡
限
未
及
巡
使
啓
罷

13
8
李
民

寏
가
선
대
부

영
천

문
과

16
45

,윤
6,

4
16

46
,6

,2
0

棄
官
去

13
9

金
尙

통
정
대
부

상
산

문
과

16
46

,1
0,

10
16

48
,9

,1
8

棄
官
去

14
0

朴
遾

가
의
대
부

밀
양

문
과

16
48

,1
1,

24
16

49
,8

,1
6

以
會
葬
官
上
京
仍
爲
辭
遞

14
1
洪
得
一

통
정
대
부

남
양

문
과

16
50

,1
,3

16
50

,7
,2

8
因
弑
主
之
變
同
年

5월
29
일
降
牧
使
同
年

7월
28
일
罷
去

14
2
羅
緯
素

통
정
대
부

나
주

문
과

16
50

,9
,2

16
52

,4
,1

罷
去

14
3
徐
祥
履

통
정
대
부

대
구

문
과

16
52

,6
,1

2
16

53
,1

0,
13

去

14
4
鄭
良
弼

가
선
대
부

동
래

문
과

16
54

,1
,1

2
16

55
,1

0,
13

推
刷
御
使
 啓

罷
去

14
5
李
天
基

통
정
대
부

연
안

문
과

16
55

,1
0,

18
16

58
,1

瓜
滿
去

14
6
嚴
鼎
耉

가
의
대
부

영
월

문
과

16
58

,4
,4

16
59

,1
0,

13
病
辭
去
立
碑

14
7
蔡
忠
元

통
정
대
부

평
강

문
과

16
59

,1
1,

19
16

62
,1

1
瓜
滿
仍
任
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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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성
명

품
계

본
관

과
거

(출
사
로

)
도
임
일

교
체
일

교
체
사
유

14
8
鄭
基
豊

통
정
대
부

초
계

문
과

16
63

,1
,2

16
63

,9
辭
去

14
9
李
尙
逸

통
정
대
부

벽
진

문
과

16
63

,1
0,

10
16

64
,7

刑
曹
參
議
冬
至
副
使
以
遞
去

15
0
沈
世
鼎

통
정
대
부

청
송

문
과

16
64

,8
,2

0
16

65
,8

,8
因
弑
逆
罪
人
徑
斃
事
棄
歸

15
1

權
坽

통
정
대
부

안
동

문
과

16
65

,1
0,

18
16

66
,6

,2
6

辭
去

15
2
洪
處
大

통
정
대
부

남
양

문
과

16
66

,1
0,

25
16

69
,1

,2
0

瓜
滿
戶
曹
參
議
除
授
去

15
3
閔
周
冕

통
정
대
부

여
흥

문
과

16
69

,3
,3

16
70

,4
,8

以
覲
親
受
由
上
京
因
弑
夫
罪
人
眞
詳
事
見
罷
未
還

15
4
李
之
翼

통
정
대
부

함
평

문
과

16
70

,9
,2

5
16

71
,8

,1
受
由
上
京
因
本
道
監
司
 啓

罷

15
5
李
世
翊

통
정
대
부

부
평

문
과

16
71

,1
0,

25
16

72
,6

,2
以
覲
親
受
由
上
京
因
眠
病
呈
遞

15
6
任
有
後

가
선
대
부

풍
천

문
과

16
72

,9
,1

2
16

73
,8

,2
8

別
世

9월
28
일
發
引

15
7
權
尙
矩

통
정
대
부

안
동

문
과

16
73

,1
1,

1
16

76
,3

,2
瓜
滿
去

15
8

任
奎

통
정
대
부

풍
천

문
과

16
76

,5
,1

7
16

77
,3

,1
4

山
陵
都
監
時
不
勤
事
拿
去

15
9

金
賓

통
정
대
부

의
성

문
과

16
77

,5
,2

0
16

79
,1

,2
7

政
因
國
馬
瘦
一
匹
降
資
遞
職

2월
25
일
發
行

16
0

李
嵇

통
정
대
부

덕
수

문
과

16
79

,3
,1

1
16

79
,7

冬
至
副
使
以
戶
曹
參
議
除
授
上
京

16
1
南
天
澤

통
정
대
부

영
양

문
과

16
79

,9
,9

16
79

,1
2,

6
受
由
還
歸
本
宅
因
本
道
監
司
 啓

罷

16
2
朴
廷
薛

통
정
대
부

함
양

문
과

16
80

,4
,8

16
80

,4
,1

8
因
大
評
罷
去

16
3
李
東
溟

통
정
대
부

덕
수

문
과

16
80

,6
,2

0
16

81
,1

,1
6

因
臺
評
 遆

去

16
4

李
慣

통
정
대
부

연
안

진
사

16
81

,2
,2

1
16

83
,윤

6,
3

受
由
本
宅
上
京

16
5

權
脩

통
정
대
부

안
동

문
과

16
83

,8
,2

16
84

,7
,3

受
由
上
京
辭
遞

16
6
安
如
石

통
정
대
부

순
흥

문
과

16
84

,9
,1

3
16

86
,1

,1
3

辭
遞

16
7

尹
理

통
정
대
부

파
평

문
과

16
86

,윤
4,

30
16

87
,6

,6
罷
去

16
8
愼
景
尹

통
정
대
부

거
창

문
과

16
87

,8
,4

16
88

,8
,6

受
由
上
京
以
山
陵
奉
審
事
仍
遞

16
9
吳
始
復

가
선
대
부

동
복

문
과

16
88

,1
1,

2
16

89
,3

,3
吏
曹
參
判
去

17
0
任
弘
望

통
정
대
부

풍
천

문
과

16
89

,윤
3,

11
16

89
,6

,2
7

罷
去

17
1
兪
夏
謙

통
정
대
부

기
계

문
과

16
89

,8
16

90
,6

棄
官

17
2
金
海
一

통
정
대
부

예
안

문
과

16
90

,7
16

91
,9

,1
7

別
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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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성
명

품
계

본
관

과
거

(출
사
로

)
도
임
일

교
체
일

교
체
사
유

17
3
元
振
澤

통
정
대
부

원
주

문
과

16
91

,1
2,

1
16

92
,4

,1
1

罷
去

17
4

許
熲

통
정
대
부

양
천

문
과

16
92

,6
,1

16
93

,8
,6

受
由
上
京
仍
辭
遞

17
5
孫
萬
雄

통
정
대
부

경
주

문
과

16
93

,1
1,

24
16

94
,4

,2
6

受
由
還
本
宅
仍
以
臺
罷

17
6
南
致
薰

통
정
대
부

의
령

문
과

16
95

,4
,8

16
97

,4
,2

6
瓜
遞

17
7
洪
得
禹

통
정
대
부

남
양

사
마
시

16
97

,9
,1

16
98

,1
,1

0
遆
去

17
8

沈
極

통
정
대
부

청
송

문
과

16
98

,3
,7

16
99

,7
,6

罷
去

17
9
李
衡
祥

통
정
대
부

전
주

문
과

16
99

,8
,4

16
70

,3
,6

見
罷
去

18
0
韓
命
相

통
정
대
부

청
주

문
과

16
70

,5
,2

5
17

02
,윤

6
瓜
遞
去

18
1
柳
以
復

통
정
대
부

전
주

문
과

17
02

,9
,1

2
17

03
,4

,1
3

以
前
任
義
州
楊
州
事
因
臺
評
罷
去

18
2
呂
必
容

통
정
대
부

함
양

문
과

17
03

,6
,1

17
05

,8
,1

7
瓜
遞
去

18
3

許
玧

통
정
대
부

양
천

문
과

17
05

,9
,1

8
17

06
,6

,1
7

遆
去

18
4
李
麟
徵

통
정
대
부

연
안

문
과

17
06

,8
17

08
,3

辭
歸

18
5
鄭
是
先

통
정
대
부

동
래

음
직

17
08

,8
,1

1
17

09
,5

,8
以
病
辭
歸

18
6
南
至
熏

통
정
대
부

의
령

문
과

17
09

,7
,1

2
17

11
,8

受
由
上
京
 瓜

遞

18
7
權
以
鎭

통
정
대
부

안
동

문
과

17
11

,1
2,

6
17

13
,3

,6
受
由
歸
本
宅
仍
以
病
辭
遞

18
8
李
喬
岳

통
정
대
부

용
인

문
과

17
13

,7
,1

5
17

14
,4

,1
7

以
病
辭
遞

18
9
沈
宅
賢

통
정
대
부

청
송

문
과

17
14

,6
,1

4
17

15
,6

移
拜
 江

原
監
司

19
0
鄭
必
東

통
정
대
부

동
래

문
과

17
15

,8
,1

17
16

,6
罷
去

19
1
金
致
龍

통
정
대
부

언
양

문
과

17
16

,7
,2

4
17

17
,1

2
以
松
田
事
因
水
使
狀
 啓

罷
去

19
2

兪
崇

통
정
대
부

창
원

문
과

17
18

,1
,1

2
17

18
,8

以
防
布
事
因
水
使
狀
 啓

罷

19
3
李
禎
翊

통
정
대
부

한
산

문
과

17
18

,9
,7

17
20

,8
,2

7
瓜
遞

19
4
李
師
尙

통
정
대
부

전
주

문
과

17
21

,1
,2

1
17

22
,1

,1
0

大
司
諫
承
 召

19
5
權
世
恒

통
정
대
부

안
동

문
과

17
22

,4
,1

3
17

23
,2

,2
3

辭
遞

19
6

鄭
楷

통
정
대
부

영
일

문
과

17
23

,5
,1

17
24

,윤
4,

20
由
狀
遞
歸

19
7
柳
萬
重

통
정
대
부

진
주

문
과

17
24

,1
0,

6
17

25
,4

,6
降
資
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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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성
명

품
계

본
관

과
거

(출
사
로

)
도
임
일

교
체
일

교
체
사
유

19
8
趙
鳴
鳳

통
정
대
부

양
주

문
과

17
25

,5
,1

9
17

25
,1

1,
20

辭
遞

19
9
趙
文
命

통
정
대
부

풍
양

문
과

17
26

,1
,2

4
17

27
,윤

3,
3

辭
遞

20
0
崔
宗
周

통
정
대
부

삭
녕

문
과

17
27

,9
,1

17
28

,7
臺
遞

20
1
李
重
觀

통
정
대
부

전
주

문
과

17
28

,8
,1

6
17

30
,8

罷
去

20
2
金
始
烱

통
정
대
부

강
릉

문
과

17
30

,1
1

17
32

,1
0

移
拜
 慶

尙
道
觀
察
使

20
3
金
應
福

통
정
대
부

광
산

문
과

17
32

,1
2

17
33

,2
因
監
賑
 御

使
狀
 啓

罷
去

20
4

金
浩

통
정
대
부

안
동

문
과

17
33

,3
17

34
,1

移
拜
公
洪
道
觀
察
使

20
5
李
壽
沆

가
선
대
부

여
주

문
과

17
34

,2
17

34
,1

2
甲
寅
年
秋
冬
等
 殿

最
居
中

遆

20
6
鄭
彦
燮

통
정
대
부

동
래

문
과

17
35

,윤
4

17
36

,2
以
濫
率
首
實
狀
罷

20
7
金
聖
運

통
정
대
부

경
주

문
과

17
36

,4
17

37
,1

2
移
拜
江
春
道
觀
察
使

20
8
趙
明
謙

통
정
대
부

임
천

문
과

17
38

,1
17

39
,5

移
拜
 慶

尙
道
觀
察
使

20
9
尹
彙
貞

통
정
대
부

파
평

문
과

17
39

,7
17

40
,3

貶
歸

21
0
趙
明
澤

통
정
대
부

임
천

문
과

17
40

,4
17

42
,6

瓜
滿
遭
喪
去

21
1

權
瑩

통
정
대
부

안
동

문
과

17
42

,8
17

43
,1

貶
歸

21
2
宋
徵
啓

통
정
대
부

여
산

문
과

17
43

,2
17

44
,8

移
拜
大
司
諫

21
3
鄭
弘
濟

통
정
대
부

영
일

문
과

17
44

,1
0

17
46

,윤
3

以
前
任
南
陽
軍
器
事
被
拿
上
去

21
4
李
成
中

통
정
대
부

전
주

문
과

17
46

,4
17

47
,9

移
拜
副
提
學
去

21
5
李
裕
身

통
정
대
부

함
평

문
과

17
47

,1
0

17
48

,9
棄
歸

21
6
趙
明
鼎

통
정
대
부

임
천

문
과

17
49

,2
,1

2
17

51
,7

,4
瓜
遞

21
7
黃
景
源

통
정
대
부

장
수

문
과

17
51

,8
17

52
,8

移
拜
大
諫

21
8
金
善
行

통
정
대
부

안
동

문
과

17
52

,1
0

17
54

,2
因
厘
正
使
書
 啓

被
拿
罷
職

21
9
洪
益
三

통
정
대
부

남
양

문
과

17
54

,4
,1

5
17

55
,7

,1
3

政
移
拜
大
司
諫

22
0
李
秀
得

통
정
대
부

한
산

문
과

17
55

,1
0

17
57

,8
移
拜
大
司
諫

22
1
尹
學
東

통
정
대
부

해
평

문
과

17
57

,1
0

17
59

,8
무
기
재

22
2
鄭
存
謙

통
정
대
부

동
래

문
과

17
59

,9
17

60
,7

陞
拜
吏
曹
參
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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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성
명

품
계

본
관

과
거

(출
사
로

)
도
임
일

교
체
일

교
체
사
유

22
3
洪
良
漢

통
정
대
부

풍
산

문
과

17
60

,7
17

62
,6

以
前
承
旨
事
罷
職

22
4
李
海
重

통
정
대
부

한
산

문
과

17
62

,7
17

64
,1

0
正
言
郭
鎭
純
疎
論
本
州
前
校
理
李
憲
默
豪
强
狀
自
上
俯
詢
何
處
得
聞
諫
臣
對
以

聞
諸
李
海
重
有
府
尹
特
罷
之
 命

拿
憲
黜
明
狀

22
5

洪
梓

통
정
대
부

남
양

문
과

17
64

,1
2,

3
17

67
,4

瓜
遞

22
6
洪
述
海

통
정
대
부

남
양

문
과

17
67

,5
,1

3
17

68
,1

1,
22

以
北
關
繡
衣
時
事
坐
罷
翌
月
還
京
城

22
7
李
復
祥

통
정
대
부

전
주

문
과

17
68

,1
2,

26
17

69
,5

,4
遞
職

22
8
鄭
與
曾

가
선
대
부

미
상

미
상

17
69

,5
,1

5
17

69
,1

1,
18

罷
去

22
9
金
載
順

통
정
대
부

연
안

문
과

17
69

,1
2,

29
17

72
,7

무
기
재

23
0
李
長
燁

통
정
대
부

미
상

미
상

17
72

,8
17

73
,1

遞
職

23
1
尹
得
雨

가
선
대
부

해
평

문
과

17
73

,2
17

74
,8

別
世

23
2
尹
得
毅

통
정
대
부

해
평

문
과

17
74

,9
17

76
,1

遞
職

23
3
徐
有
寧

가
선
대
부

대
구

문
과

17
76

,2
17

77
,5

遞
職

23
4
尹
弘
烈

통
정
대
부

해
평

문
과

17
77

,7
17

77
,8

定
配

23
5
金
尙
集

통
정
대
부

강
릉

문
과

17
77

,9
17

79
,5

遞
職

23
6
沈

頥
之

가
선
대
부

청
송

문
과

17
79

,1
0,

13
17

80
,3

,2
7

移
拜
洪
忠
道
觀
察
使

23
7
李
鎭
翼

가
선
대
부

전
주

진
사

17
80

,5
,6

17
81

,6
貶
罷

23
8

尹
坊

가
선
대
부

파
평

문
과

17
81

,8
,1

9
17

83
,8

瓜
遞

23
9
金
光
默

통
정
대
부

청
풍

문
과

17
83

,9
,1

8
17

85
,6

貶
罷

24
0
金
履
容

통
정
대
부

미
상

미
상

17
85

,7
,2

2
17

87
,9

,3
以
兵
使
相
避
遞
職

24
1
李
秉
鼎

가
선
대
부

전
주

문
과

17
87

,9
,2

2
17

88
,8

,1
4

移
拜
大
司
憲

24
2
閔
台
爀

통
정
대
부

여
흥

문
과

17
88

,9
,1

17
89

,2
,2

2
以
移
轉
事
罷
去

24
3
林
濟
遠

통
정
대
부

나
주

문
과

17
89

,3
,6

17
91

,5
,2

2
遞
職

24
4
姜
彛
正

통
정
대
부

진
주

문
과

17
91

,6
17

93
,5

遞
職

24
5
李
益
運

통
정
대
부

함
평

문
과

17
93

,6
17

94
,2

,1
5

移
拜
右
副
承
旨

24
6

宋
銓

통
정
대
부

은
진

문
과

17
94

,3
,2

17
95

,8
,1

0
遞
職

24
7
兪
漢
謨

통
정
대
부

미
상

미
상

17
95

,8
,2

8
17

97
,7

貶
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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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성
명

품
계

본
관

과
거

(출
사
로

)
도
임
일

교
체
일

교
체
사
유

24
8

柳
焵

가
선
대
부

전
주

문
과

17
97

,7
,2

4
17

98
,6

遞
職

24
9
吳
鼎
源

통
정
대
부

나
주

문
과

17
98

,6
,1

7
18

00
,윤

4,
1

去

25
0
李
尙
度

가
선
대
부

廣
州

문
과

18
00

,윤
4,

27
18

02
,5

繡
衣
罷
黜

25
1
崔
獻
重

통
정
대
부

미
상

미
상

18
02

,5
,2

5
18

04
,7

,1
0

去

25
2
尹
益
烈

통
정
대
부

해
평

문
과

18
04

,7
,2

6
18

05
,3

,1
5

遞

25
3
朴
宗
京

통
정
대
부

반
남

문
과

18
05

,4
,1

2
18

07
,6

,2
2

遞

25
4
朴
宗
羽

통
정
대
부

반
남

생
원

18
07

,7
,1

7
18

09
,8

,1
0

遞

25
5

李
采

통
정
대
부

우
봉

진
사

18
09

,9
,1

18
11

,5
遞

25
6
金
魯
應

통
정
대
부

경
주

문
과

18
11

,6
,1

7
18

12
,4

移
拜
東
萊
來
府
使

25
7

申
淑

가
선
대
부

미
상

미
상

18
12

,5
,2

0
18

13
,7

因
繡
啓
罷
職

25
8
洪
履
簡

통
정
대
부

남
양

진
사

18
13

,8
,1

8
18

15
,9

,1
4

瓜
遞

25
9
李
德
鉉

통
정
대
부

용
인

문
과

18
15

,1
0,

6
18

17
,1

2,
27

瓜
遞

26
0
李
愚
在

통
정
대
부

한
산

문
과

18
18

,1
,3

0
18

18
,1

0,
27

遞

26
1
尹
羽
烈

통
정
대
부

해
평

문
과

18
18

,1
1,

22
18

19
,6

,1
5

貶
罷

26
2
洪
冕
燮

통
정
대
부

남
양

문
과

18
19

,7
,2

9
18

20
,7

,1
1

庚
辰

6월
受
由
上
京

7월
11
일

遆

26
3
李
光
憲

통
정
대
부

우
봉

문
과

18
20

,8
,1

0
18

21
,1

2,
27

辛
巳

11
월
受
由
上
京

12
월

27
일

遆

26
4

李
潞

통
정
대
부

전
주

문
과

18
22

,1
,2

4
18

23
,4

,2
2

遞

26
5
金
基
常

통
정
대
부

청
풍

음
직

18
23

,6
,2

18
25

,6
瓜
遞

26
6
朴
基
宏

통
정
대
부

순
천

문
과

18
25

,7
,1

4
18

25
,1

2
吏
曹
陞
降
罷

26
7
林
顔
喆

통
정
대
부

나
주

문
과

18
26

,1
,2

9
18

26
,1

2,
15

貶
罷

 

26
8
林
處
鎭

통
정
대
부

나
주

문
과

18
27

,1
,3

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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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yeongju Buyuns' Term in Office and Reasons for 

Replacement in Joseon with a Focus on Buyunseonsaengan

Kwon Ki-jung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reality of local leaders' term in office 

in Joseon based on the “Buyunseonsaengan” of Gyeongju-bu during the 

dynasty. In principle, those who had the Jong 2 Pum rank were appointed 

to the position of Gyeongju Buyun,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actual 

ranks according to periods. Buyuns in the Jong 2 Pum rank or higher 

accounted for a majority in Gyeongju Buyuns until the 14th~15th century, 

but those who had the Jeong 3 Pum rank accounted for 70% or higher 

since the 16th century. 

As for the routes of going into government service for Gyeongju Buyuns, 

an absolute majority of 90% or higher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until the 16th~18th century. Entering the 19th century, their percentage 

dropped relatively with that of Eumjiks increasing. The number of 

Gyeonggwan-turned Gyeongju Buyuns made a clear decrease in the 19th 

century, when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turned Gyeongju Buyuns made a 

sharp increase. 

The study then examined the percentage of Gyeongju Buyuns that served 

out their legal term of 30 months or longer and found that the percentage 

was 32.2%(15th century), 36.6%(16th century), 8.5%(17th century), 

1.4%(18th century), and 1.4%(19th century). It was a very rare case that a 

Gyeongju Buyun served out his term of 30 months or longer since 18th 

century. The percentage of Gyeongju Buyuns that held office for relatively 

long 24 months or longer was 41.5%(15th century), 59.2%(16th century), 

21.4%(17th century), 17.4%(18th century), and 21.4%(19th centur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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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age decreased definitely since the 17th century compared to the 

15th~16th century. The percentage of Gyeongju Buyuns that failed to serve 

one year in office or served one~two years in office was high at around 

40% each since the 17th century. 

As for the reasons to replace a Gyeongju Buyun, only resignation and 

transfer were confirmed in the 14th and 15th century with no confirmed 

cases of completing the term and being dismissed from office. Since the 

16th century, the cases of completing the term and being dismissed from 

office emerged as new reasons for replacement at around 10% and over 

20%, respectively. The percentage of dismissal was the highest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Replacements due to transfer were more than replacements 

due to dismissal in the 19th century, which tendency was confirmed in kuns 

and hyeons of other regions in the same century. 

Considering the fact that 19 people that were appointed as Gyeongju 

Buyun and did not serve in office all happened in the 19th century along 

with those facts, it is apparent that the status of Gyeongju Buyun was lower 

in the 19th century than previous periods. Their term in office showed a 

very similar pattern to that of other regions. The leaders of kuns and 

hyeons for which individuals with a high rank were commissioned served in 

office for a shorter time regardless of changes to the status of kuns and 

hyeons. In addition, those who were dismissed had a short term in office, 

which indicates that the supervision fun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still 

worked in the 19th century. 

Key Words: Gyeongju Buyun, leader, Seonsaengan, term in office, reason 

for replacement




